








머 리 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를｢ ｣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과 점차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폴란드에 대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보완해 나갈 예정

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년 월2010 12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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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개황

국가개요1. 1)

개관(1)

국 명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수 도 행정수도 입법수도: Pretoria( ), Cape Town( ),

사법수도Bloemfontein( )

면 적 한반도의 배 남한면적의 배: 1,219,090 ( 5.5 , 12 )

인 구 백만명 년 기준: 49 (2009 )

흑인 백인 혼혈인 아시아인도(79.3%), (9.0%), (9.0%), / (2.6%)

국 경 일 흑인정부수립 기념일: 4.27(Freedom Day, 1994.4.27 )

국 가 원 수 대통령: Jacob Gedleyihlekisa Zuma

정 부 형 태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의 회 하원 명 상원: (National Assembly, 400 ), (National Council

명of Provinces, 90 )

종 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등: (79.8%), (1.5%), (1.2%)

언 어 : 영어 아프리칸스 은데벨레 코사 줄루 페디 소토 츠와나, , , , , , ,

스와지 벤다 총가 총 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 , 11

G . D . P 억 년: US$ 2,877 (2009 )

1) 자료원 주한 남아공대사관:



Ⅰ 국가개황.

4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인당1 G D P 년: US$ 5,835(2009 )

화 폐 단 위 현재: RAND($1=7.22Rand, 2010.8 )

국제기구가입 아프리카단결기구: UN, WTO, IMF, WHO, ILO, OAU( ),

비동맹 영연방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NAM( ), , SADC( )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 가입

지형(2)

아프리카대륙의 최남단남위 동경 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220-350, 170-330)

인도양 서쪽으로 대서양을 낀 동고서저 지형을 가진 천혜의 자원부국,

고원지대로 된 좁은 해안대로 구성 고원 동쪽으로 산맥이, Drakensberg

위치

아프리카 지도[ ]



Ⅰ 국가개황.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5

기후(3)

아열대성 기후로 동부지역이 서부보다 온난다습

년은 크게 여름 월 월 과 겨울 월 월 로 나눠지며 여름과 겨울1 (11 -3 ) (6 -9 ) ,

사이에 봄 가을이 짧게 지속,

여름은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은 건기로서 강우량이 극히 소량,

경제구조특성2. 2)

거시경제(1)

지난 년 이후 장기 성장국면에 진입한 남아공 경제는 높은 수준의1999

민간소비 저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

요인에 힘입어 년까지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함2007

년 경제는 성장했으며 년에도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2004 4.8% , 2005 ,

확대 산업생산량 증가 등 요인이 지속되어 성장해 지난 년, 5.6% 1984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대로 하락2008 3%

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2009 -1.8% ,

년에는 월드컵 개최로 인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2010

남아공 경제성장률[ ]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5.6 5.5 3.7 -1.8

자료출처 : IMF

2) 자료출처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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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

흑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인 기득권층의 재산

권을 보장하면서 시장개방 사유화 건전재정 유지를 기조로 하는, , GEAR

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채택(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흑인들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비율의 지분을

흑인들에게 유상 양도하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 을 추진(BEE)

흑인경제활성화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 BEE)

- 제도는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의 사회적BEE ,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서 흑인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일정 기준의 기업 및 공

공기관은 흑인을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지분을 소유토록 하고

있으며 흑인 기업 제품 구입을 장려하는 제도임,

남아공 투자기업 중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 , )

발급받아야하는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흑,

인경제육성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함.

남아공 정부는 심사 및 입찰과정에서 흑인경제육성정책 이행도를-

평가하며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금융지원 세금혜택 등 각종 혜,

택을 부여하고 있음

남아공경제의주요당면문제는아프리카민족회의 내(Africa National Congress)

권력교체에 따른 갈등 및 경제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만명에 이르는, 580

에이즈보균자 등 국민건강 문제 세계 최고수준의 범죄율 세계경제 침체, ,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적기 대응 지연 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 적자, 高

확대 기능인력 부족 및 백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등임,

교역구조(3)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아프리카 전체 상품 교역액의 약 점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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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품목은 금 백금류 철합금 석탄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 , , ,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무선송신 기기 등임, , ,

주요 교역국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이며 최근 아프리카 국가, , , , ,

특히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

하는 추세

- 년 기준 최대 수출국은 일본 최대 수입국은 독일2009 (11.1%), (11.2%)

통상(4) ․투자환경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①
- 과거에는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

하였음

- 년 흑인정부 수립과 년 가입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국1994 1995 WTO

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

- 년 약 에 달하던 기준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현재 수준까지1995 15% 5%

인하되었고 년 기준 농산물 수입액의 비농산물 수입액의, 2005 34.2%,

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69.3%

-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년 에 달하던1999 50.5%

관세가 년 로 인하되었으며 년 까지 인하될 예정2006 32.0% 2012 25.0%

수입규제②
남아공 정부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품목을- , ,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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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수입금지 품목[ ]

품 목 수 입 금 지 사 유

중고품(Used goods) 국내산업 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자료출처 무역대표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년: (USTR) (2005 )美

통관절차상 장벽③
항구에서의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신고- ,

과정에서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invoice

경우도 발생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④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

대우는 없음

- 최근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월부터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2005. 5

무를 강화한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新

소지 상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생산업체의 과세- ‘新

대상자 확인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남아공’ ,

에서 만든 섬유제품은 라벨에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표기 의무화material”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⑤
유전자변형식품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GMO)

지난 년 유전자변형식품법 을 제정1999 “ (The GM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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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2004

관한 규정 제정

-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 삽입을 의무화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 , ,

류는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품목별 장벽⑥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육성계획 시행- “ (MIDP)”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완성차 수입시 관세혜택

지적재산권 보호⑦
모조품 단속법 과 지적재산권 수정법- (Counterfeit Goods Act) (Intellectual

을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Property Laws Amendment Act)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년 기준으로 남아공 내 미국산 소프트- 2006

웨어 불법 복제율은 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백35% 119

만불에 달함

최근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

모조품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원 확충 모조품 수거를- ,

위한 창고 확대 세관원국경경찰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서비스장벽⑧
통신시장은 이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통신시장- Telkom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통신비용이 매우 높음,

월 제 통신사업자 가 선정되어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2005.12 2 (Neotel)

도입되었으나 기존 의 견제가 심한 상황Tel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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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①
흑인경제활성화정책 은 남아공- (Black Economy Empowerment ; BEE)

기업에 기업별 흑인지분 할당 흑인종업원 할당 흑인기업으로부터의, ,

부품 구입 등을 권장하고 있어 해외투자자의 지분소유 제한 및 자유

로운 경영 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 제한②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 75%

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

- 외국계 기업의 자금차입을 통한 투자 진출의 경우 남아공 중앙은행 승인

필요

외환관리③
-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구입이 가능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외환 취득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인- 7

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상당한 제한

- 수입대금의 경우 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6

등 특수한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개월 또는 그 이12

상으로 연장 가능

과실송금 보장제도④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음 다만 국내차- . ,

입이 있을 경우 거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

-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자금 중 이상의75%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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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의 본사로 이익송금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송금-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로열티 및 기술제공에 따른 이득의 송금은 사전 허가절차가 필요-

경영기술 관련 비용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

경쟁정책⑤
-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기업의 남아공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시장에는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

에너지 교통 통신시장은 여전히 독점시장으로 존재- , ,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5)

풍부한 광물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 석유가스 연관 산업과, ,

원자력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망간 크롬 백금 바다듐 질석 등 희귀 금속 매장량 세계 위- , , , , 1

풍부한 석탄생산량 세계 위을 이용한 저렴한 전력생산과 석탄으로- ( 5 )

부터 액화석유 추출하는 기술 및 보유(CTL GTL)

-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중소형 원자로개발사업인 PBMR(Pebble Bed

추진 중Modular Reactor)

광업 은 의 로 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음(mining) GDP 5% 40

금 백금류 금속 다이아몬드 석탄이 광물 수출의 차지, , , 90%

금광산업은 의 수출의 만명 고용효과- GDP 3%, 15%, 20

에너지산업은 의 를 차지하고 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GDP 15% 25

있으며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수요로 인해 에너지 집약, (energy-intensive)

경제구조 보유

적은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에 비해 풍부한 석탄자원을 활용 전기, ,

생산 비용은 낮은 수준

석유 생산은 주로 석탄으로부터 액화 추출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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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요광물 생산량 및 매장량[ ]

종 류 단 위 남아공(A) 세계(B) A/B (%) 세계순위

안티몬 천톤 44 1,800 2.4 6

크롬 백만톤 100 810 12.3 2

형석 백만톤 41 230 17.8 1

금 톤 6,000 42,000 14.3 1

망간 천톤 32,000 380,000 8.4 3

백금족 톤 63,000 71,000 88.7 1

티타늄 천톤 71,300 1,380,000 5.2 4

바나듐 천톤 3,000 13,000 23.1 3

지르콘 백만톤 14 38 36.8 1

자료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7.※

한국과의주요관계3. 3)

교역 개요(1)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1992.12

년은 억달러에 달하였으나 이후 약 억달러 수준을 유지하여1997 30 , 15

왔으며 년 이후 억달러를 초과 년에는 교역액 억달러 기록2005 20 , 2008 35

수출입 현황

3) 자료출처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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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아공 수출입 현황[ - ]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출 530 959 1,319 1,794 1,753 1,397 1082

수 입 782 999 1,094 1,385 1,766 2,159 1,171

계 1,312 1,958 2,413 3,179 3,519 3,556 2,253

자료출처 : KOTIS

년은 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2009 36.6%

년 한국 경제 침체 회복 및 남아공 월드컵 개최 등으로 교역량이2010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투자 동향(2)

투자동향

연도별 직접투자액신고기준- ( )

단위 천 달러(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직접투자액 196 123 26,697 5,983 29,397 21,942 94 168,939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주요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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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달러( : )

투자기업명 건 수 금 액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 6 48,857

전자LG Electronics(LG ) 4 42,407

이노랜드건설Innoland Property( ) 1 20,305

대우차Daewoo Motors( ) 4 18,255

대한전선Malesela Taihan Electronic Cable( ) 2 14,100

포스코Poschrome( ) 2 10,050

Sinna Manufacturing 4 2,845

SJM Flex 3 2,249

Daewoo AMIC 2 2,327

온세통신ONSE Telecom( ) 7 1,500

Ceragem 3 1,810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제 위 투자대상국비중62 ( 0.16%)

대부분 수출 및 수입을 위주로 하는 판매법인의 형태로 투자

제조업 투자는 대한전선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가 유일(M-TEC)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Ⅱ

투자법 개요1.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2.

투자 인센티브3.

각 주별 투자유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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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절차 및 투자유치제도

투자법개요1.

남아공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과 같은 투자법령이 없으며,

외국 기업은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련이 깊은 남아공 내 법령은 공정거래법(Competition

환경보호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Law), (Environmental Law), (Labour Law),

회사법 등이 있음(Intellectual Property Law), (Company Act)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형태에 따라 와Company Act Close Corporation

가 적용Act

- 구성원이 최대 명인 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개념으로써 법인1 Close Corp

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소규모의 사진관 식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Close

가 적용Corporation Act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의 적용Company Act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로 등록하는 방안- Local Company

는 다시 와 로 구분- Local Company Public Company Private Company

회사설립은 에 등록함으로써 설립- Register of Companies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는 정부가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로 가능

- 다만 육성정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업, BEE BEE

및 현지 관련 협회와 어떠한 형태로든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

남아공에 투자하는 기업은 모두 독립 회계법인을 회계 감사기관으로 선정

하여야 함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남아공 내에 현지 회사(Locally incorporated

가 아닌 지점 형태의 회사 를 설립할 수Company) (Extern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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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아공 회사법 제 조에 따라 지점 설립 후 일, 32 21

이내에 등록

이러한 조항은 공기업 및 사기업 모두에게 적용 만약 수출입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다면 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

투자장려및제한분야2.

고용창출 규모가 큰 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기술기반이 부족한

산업의 투자유치에도 매우 적극적IT

남아공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지분소유가 가능하여 거의 모든100%

산업분야에 걸쳐 투자가 가능

은행과 방송분야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

-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5% Registar of

의 승인 필요Deposit Taking Institution

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 필요- 49%

방송 분야의 외국인 지분소유는 로 제한- 20%

투자인센티브3.

남아공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아래 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5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광범위 투자- (Broad Investment in South Africa)

흑인경제활성화정책- (Black Economy Empowerment)

기술혁신- (Innovation and Technology)

수출경쟁력 제고- (Competitiveness and export capabilities)

산업개발지대-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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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건 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

세금면제의 경우 법인세 면제는 없으며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 관세, ,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

현금지원은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 처리시설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 , ,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 투자비용의 최대 까지 지원30%

금융지원은 남아공 에 의해 운영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IDC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

각주별투자유치4. 4)

남아공의 개 주 정부에서는 지역별 독특한 특색을 바탕으로 특별한9

투자 기회를 제공

4) 자료출처 주한 남아공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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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케이프(1) (Northern Cape) 
노던케이프는 남아공 개 주 중 면적이 가장 크며 국토의 를 차지9 30%

남아공의 네 개의 다른 주뿐 아니라 대서양과 나미비아 보츠와나와 접경,

노던케이프주 남쪽을 흐르는 오렌지 강은 건실한 농업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주정부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 지원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광업 광물가공,

호타젤 훼로망간 제련소∙
해양업 다이아몬드 채광,∙

농업 농산품가공,

천 톤의 건포도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4 SAD∙
올리브 올리브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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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피울스드리프트 저수용 댐(Vioolsdrift)-∙
농업개발지원을 위한 대량 서비스 인프라∙

노스웨스트(2) (North West) 
노스웨스트주는 서쪽으로는 보츠와나 동쪽으로는 경제의 원동력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하우텡에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높은 수준의 관광업 및 농업이 발달

삼성 네슬레 하인츠 화이어스톤 타이어 보쉬 등 많은 다국적BMW, , , , ,

기업의 지역 본부가 위치

투자진흥기관인 노스웨스트투자청은 인센티브 혜택 비자 신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림포포(3) (limpopo) 
림포포주는 광업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주 경제의 를 차지20%

가장 비옥한 농지를 소유한 곳으로 다양한 아열대 과일 및 견과류 재배 등,

농업부문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분야

광업

∙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플래티넘계 금속 크롬 바나듐을 비롯, ,

하여 상당한 매장량의 구리 니켈 철광석 티타늄이 지역 중심에서, , ,

생산

농업

∙ 농업은 매력적인 투자분야로 피터즈버그 국제공항을 통한 직접수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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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지역 내 야생동물농장에 대한 수요증가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과 농업.

활동이 접목된 분야로 투자수익이 증가

제조업

∙ 제조업과 관련한 투자기회는 구체적으로 제혁업 과일 야채 및 육류, ,

가공 벽돌 보석 및 가구제조 산업용 화학물질 경공업 분야, , , ,

∙ 림포포에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회사들로는 사만코르(Samancor,

실리콘 용해 에스콤 전력발전 그라노르 파시), (Eskom, ), (Granor Passi,

과일쥬스 보난자 가구제조 칸힘 육류가공 등), (Bonanza, ), (Kanhym, )

웨스턴케이프(4) (Western Cape)

수입관세의 인하와 지역 중공업의 기반이 되는 살다나 제철(Saldanha

의 설립으로 산업기반 마련Steel)

웨스턴케이프는 개방 경제 체제로 해외무역이 이 지역 총생산의 에30%

육박

과일 생선 야채와 같은 차 산업 상품들이 전통적으로 웨스턴케이프의, , 1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공 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웨스턴케이프투자무역 진흥청 은 주요 개발 투자자들의 지원을(WESGRO)

받는 독립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국제회의 관광

생태관광

영화제작 산업/

선박수리 컨테이너 선적 오일 가스 굴착, , /

정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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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농산물 가공

음푸말랑가(5) (Mpumalanga)

남아공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모잠비크 스와질랜드와 국경을 접하고,

지난 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 유지20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우수 교육 기관에 의해, ,

지원되는 노동력이 풍부

드라켄스버그 산맥을 통한 관광지로 유명

음푸말랑가투자이니셔티브는 음푸말랑가 주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무역

및 투자 촉진 그리고 잠재적 투자가들의 원활한 지역 이전 등을 주로

지원

넬스프루잇에 본사를 두고 위트뱅크와 요하네스버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잠재적 투자가 및 수출업체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철강 스텐레스스틸&

목재가공

관광업

이스턴케이프(6) (Eastern Cape)

이스턴케이프는 항공 도로 철도망 등의 접근이 용이, ,

개 대규모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120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생산의 이상을 수출25%

이스턴케이프개발공사 는 경제 및 환경관광부의 정책을 이행하는(ECDC)

공식 기관으로 기업 및 투자가 개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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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자동차 산업

전자 및 IT

광물 금속 엔지니어링, ,

제약

플라스틱

관광

공원 박물관 공예품 시장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리조트, , ,∙
임업 및 목제품 가구,

콰줄루나탈(7) (KwaZulu-Natal)

콰줄루나탈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잘 발달된 인프라 구축되어 있음

콰줄루나탈의 경제 활동은 주로 더반을 중심으로 한 에디크위니 메트로

폴과 피터마리츠버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리차드베이와 엠팡게니,

지역 레이디스미스와 에자케니 지역 뉴캐슬와 마다데니 지역 콰줄루

나탈 남부 해안 지역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 대상분야 개 핵심 분야(8 )

섬유 의복,

화학 플라스틱제품,

조립금속제품

자동차부품

목재 및 목제품

신발류

기계류 및 가전제품

일차 및 가공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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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테이츠(8) (Free State)

아홉 개 주 중 세 번째로 면적이 큰 프리스테이트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주 수도는 남아공의 사법수도인 블룸폰테인임

프리스테이트주는 세계 최대의 금광 매장량 및 연간 만 톤의 야채와10

만 톤의 과일이 이곳에서 생산4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분야

농업용 기계 및 장비

금보석 가공/

화초 원예

제약업 (R&D)

하우텡(9) (Gauteng)

남아공의 금융 중심지

남아공 의 재정수익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GDP 38%, 60% ,

전체 의 를 생산GDP 9%

하우텡경제개발청 은 지역 내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며(GEDA)

국내외 투자가 지원 해외홍보 및 투자 수출 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 초청하며 유럽 기계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입찰 참여

기회를 현지 산업계에 제공

하우텡관광청 은 블루 로 불리는 자체 특구 개발 프로젝트를(GTA) ‘ IQ’

실시

이는 혁신주도형 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 ,

분야에 초점





세제 및 세정동향.Ⅲ

개요1.

개인 소득세2.

법인세3.

부가가치세4.

자본이득세5. (Capital Gain Tax(CGT))

특소세6. (Excise Duty)

상속세7. (Estate Duty)

8. 비실명증권세(Uncertificated Securities Tax)

9. 기술발전부담금(Skill Development Levy(SDL))

퇴직기금세10. (Retirement Funds Tax(RFT))

로열티11.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

Royalties)

기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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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제 및 세정동향

개요1.

남아공 국세청은 년 제정된1997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

에 근거하여 조세징수 및 세관업무34 (Revenue Collection) (Faciliate Trade/

를 동시에 전담하고 있음Customs)

는 효율성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년에는SARS 1997

남아공의 조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하여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년 이전에는 각 세목별로 징수기관이 별도로 있었으나 년 이후1997 , 1997

에는 남아공 국세청에서 통합하여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본청 및 전국 개주에 개 세무서 및 개 세관으로 조직되어 있음9 45 46

전체 세무공무원 수는 약 명 월 기준이며 이중 가14,738 (2010.3 ) 50.66%

흑인임

남아공 국세청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력 채용 조직 운영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예산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재정- The National Treasury(

경제부에 보고서를 제출함)

세법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세법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은 가 맡고 있어 상호 업무The National Treasury

분야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음

국세청 담당 세수는 전체 에서 평균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GD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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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대비 세수 현황[ GDP ]

자료출처 남아공 국세청: (Annual Report 2009-2010)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연료부담금34.5%, 24.7%, 22.9%,

관세 기타 임 년 대비 기준임(Fuel levy) 4.8%, 3.3%, 9.9% (2009 GDP )

남아공 세목별 징수 현황[ ]

단위( : %)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소득세 28.5 29.6 31.4 34.5

법인세 24.2 24.7 26.7 22.9

부가세 27.1 26.3 24.7 24.7

연료부담금 4.4 4.1 4.0 4.8

관세 4.8 4.6 3.6 3.3

기타 10.9 10.7 9.6 9.9

자료출처 남아공 국세청: (Annual Report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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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납세자는 전체 만명 정도이며 이중 개인납세자 및 법인890 (62%)

사업자 가 전체 의 큰 비중을 차지함(21%) 83%

남아공 등록된 납세자 현황[ ]

Individuals Companies Trusts PAYE VAT

2008/09
5,540,646

(6.5%)

1,834,009

(15.8%)

392,260

(2.0%)

393,974

(3.8%)

737,885

(-1.0%)

2007/08
5,204,805

(9.3%)

1,584,002

(30.0%)

384,747

(2.8%)

379,675

(8.8%)

745,487

(10.1%)

2006/07
4,764,105

(6.4%)

1,218,905

(15.5%)

374,411

(8.6%)

349,077

(5.7%)

677,153

(6.9)

자료출처 남아공 국세청: (Annual Report 2009-2010)

는 전년대비 증가비율을 나타냄( )

개인 중 이하 개인소득자는 제외됨R60,000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남아공은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이중 과세방지협정

체결5)

개인소득세2.

남아공은 이후 원천지국과세원칙에서 거주지국과세원칙으로 변경2001.1.1

하여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만 과세됨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과세되나 근로자가 해외에서 개월 중 일12 183

5) 년 월 일 서울에서 서명 년 월 일 발효1995 7 7 , 199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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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개월 중 계속해서 일 동안 해외에서12 60

근무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비과세됨단 공무원 및 공( ,

사직원은 제외)

- 이때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받은 금액 및 국외 수령 연금은,

국외소득으로 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일반적으로 남아공에 거주- 6)하는 사람국민( )

당해 과세연도에 일 이상 거주한 사람- 91

직전 과세연도 년간 한 과세기간에 일 이상- 5 91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 직전 과세연도 년간 총 거주기간이 일5 915

이상이 되는 사람

내국인일지라도 일 계속해서- 330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협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이

조약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경우

봉급 부가혜택 주택제공 차량제공 등과 같은, (ex. ,

비화폐성 대가 특별수당보상성격의 수당제외), ( ),

초과근무수당 주식매수선택권 연금 보너스, , , ,

퇴직금 거래제한지불금 수수료 수익 임원 급여, , , ,

인센티브 등

이자 및 배당소득국외포함 국외소득( ),

투자소득및자본이득소득포함 자본( ),

이익 및 손실세 사업 무역(CGT), ,

그리고전문직임대업포함 소득 농업( ) ,

소득 기타소득 로얄티 등, (ex. )

과세기간 매년 월 일부터 다음해 월 말일까지: 3 1 2

소득 공제

의료비 지급액단 세 이상인 경우 한도 없음- ( , 65 )

퇴직연금기금- (Current retirement annuity fund contributions)

6) 거주일수 판단시 입국일 출국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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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위한 접대비-

사업과 관련 있는 출장비 및 교통 수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과세대상소득의 까지 한도로 함- ( 10%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내 용

의료비
- 본인이 세 미만의 경우 의료비 지급액 중 공제액은 과세소득의 한도65 7.5%

본인이 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한도없음- 65 ,

퇴직소득보

호기금7)

과세가능 소득자본적지출 기부금 퇴직연금기부금 의료비 치과치료비 토양( , , , , ,

침식관련 지출 제외의 와 중 작은 금액) 15% R 1,800

출장비 및

교통수당
연료비 유지비 및 수리비 보험료 및 면허세 손상차손 한도 등, , , (R400,00 )

기타공제 외국납부세액 기타 기부금 평가차손 자택근무비용 등, , ,

소득세 세율8)

남아공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이며 최고 세율은- 18% , 40%

- 과세대상 소득이 이하 경우에는 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R132,000 18% ,

대상 소득이 초과 소득자에게는 의 세율이 부과R525,000 40%

- 다만 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미만 세 이상, 65 R54,200 , 65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R84,200

7) Retirement and income protection contributions

8) 회계연도 기준2009/2010 , 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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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이하R 132,000 18%

초과 이하R 132,000 R 210,000 초과분R 23,760 +25% of R 132,000

초과 이하R 210,000 R 290,000 초과분R 43,260 +30% of R 210,000

초과 이하R 290,000 R 410,000 초과분R 67,260 +35% of R 290,000

초과 이하R 410,000 R 525,000 초과분R 109,260 +38% of R 410,000

초과R 525,000 초과분R 152,960 +40% of R 525,000

표준 근로소득세(SITE9))

- 연간순급여액이 를초과하지않거나출장비 를R120,000 (travelling allowance)

받지 않는 개인 또는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 개인에게

완납적 원천징수 성격으로 납부

- 표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타 소득이 있거나 기타 공제

신청10)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PAYE11))

- 고용주는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다음달 일7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임시 세액 납부 제도(Provisional tax payments12))

근로소득세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임시 소득세 납부-

과세기간 중 개월 간격으로 납부- 6

9) Standard income tax on employees(SITE)

10) 퇴직연금 공제에 대해 재계산 요청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재계산 요청시 근로소득① ② ③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평가손실(assessed losses)④

11) Pay-As-You-Earn

12) 우리나라 소득세 중간예납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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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매년 국세청이 지정하여 공포-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원천징수세액 표준 근로소득세 임시 소득세 납부액은 공제한 후 소득세, ,

신고하며 세무당국은 과세일로부터 일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30

통지

개인납세자로서 등록의무 및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

등록의무 신고서 제출의무

이하R 60,000 X X

초과 이하R 60,000 R 120,000 0 조건하0( X13))

초과R 120,000 0 0

- 매달 수입이 천 이하이거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득세R5

신고를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로 완납됨 그러나 의료비나SITE .

기부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환급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등록,

후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3.

남아공의 법인세율은 이며 연간 매출액이 백만 이하의 기업28% , R14

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 및 감가상(Small Business Corporations, SBC)

각 적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이하인 경우, R54,200 0%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이하는 초과, R54,000 R300,000 10%, R300,000

분에 대해서는 의 누진세율을 적용함28%

13) 한명의 개인고용주로부터 과세연도 월 일부터 다음해 월까지 동안 이하의(3 1 2 ) R120,000
보수를 받을 것출장비와 같은 감면이 적용되는 수당이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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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의 법인세 부과33%

남아공 법인세 세율[ 14)]

기간( : 2009.4.1 2010.3.30)～
유 형 세 율

Companies 28%

Small business corporations15) 초과누진세율

R 0 ~ 54,200 0%

R 54,201 ~ 300,000 10%

R 300,001 ~ 28%

Personal Service provider companies,

Employment companies
33%

외국법인16) 33%

사업연도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함-

과세표준

과세표준 총수익 공제 가능 비용 비과세 자본이득 이월결손금: - - + -

감가상각비

-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나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4) 자료원 : SARS 2009.10.07

15) 는 매출액이 백만인 법인임Small business corporations R14

16) Foreign resdient companies which earn income from a source in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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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 ]

관련 업종 상 각 률

일반적인

경우
정액법을 적용

제조업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등의 경우 첫 과세기간에 그 후 과세, 40%, 3

기간동안 씩 상각 가능20%

농업 첫 과세기간에 과세기간에 과세기간에 상각 가능50%, 2 30%, 3 20%

관광업 호텔의 경우 년간 씩 상각 가능5 20%

-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첫 사업연도에 다음 기 사업연도 간40%, 3

씩 상각처리20% 17)

- 농업 관련 기계류바이오연료 관련 기계류 포함은 첫 사업연도에( ) 50%,

기 사업연도 기 사업연도 상각처리2 30%, 3 20%

신축건물은 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20

- 종업원을 위한 기숙시설 건물은 첫 사업연도에 매 사업연도에 를10%, 5%

감가상각처리

계획 지역 내 재건축 건물은 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 (designated area) 5

각처리

- 계획 도시개발지역 내 상업용(designated urban development zone) ,

주거용 건물은 첫 사업연도에 나머지 사업연도 기간동안 매20%, 16 5%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처리

는 사업과 관련광산업과 농업의 경우- SBC(Small Business Companies) (

제외 하여 사용되는 플랜트 기계류는 사용 첫회에 전액 감모손실) ,

인식이 가능하며 기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사용 첫회에, 50%,

둘째 회에 셋째 회에 의 가속상각이 가능함30%, 20%

17) 단기 평가손실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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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R&D)

연구개발 관련 경비는 연구개발과 관련 직접 경비의 까지 인정- 150%

- 연구개발활동은 남아공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사용 등에 관계되는 것에 한해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됨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건물 기계류 장비 등은 로 가속, , 50%, 30%, 20%

상각방법에 의해 감가상각처리

결손금

- 결손금은 향후 발생할 수입금액에서 차감가능하며 소급처리는 인정되지,

않음

배당세(STC)18)

- 배당세 는 차 법인세로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STC) 2 (Company Income

가 부과된 후 법인 배당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어Tax) ,

차 법인세 또는 법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로 불림 이는 법인의"2 " .

이익금이 과도하게 주주 배당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내

유보금으로 남아 법인 기술연구 및 설비 증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를 부과하고 있음STC

세율- 10%19)

- 신고한 배당보다 초과하여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연도 지급될

배당금에서 차감하여 순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함

- 외국법인의 경우 남아공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고33% ,

는 부과되지 않음STC

일반 광산업에서 발생한 수익도 일반법인과 같이 세율과 가- 28% STC

적용되나 금광 채굴 산업의 경우에는 의 면제 여부에 따라 부과, STC

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금광채굴과 관련된 소득은 다른 광물 채굴 소,

득과 구분하여 별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8) A secondary tax on companies

19) 과거 이었으나 부터 로 인하함12.5% 2007.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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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경우STC 면제되지 않는 경우STC

Y=34-(170/X)

다른 소득은 세율을 적용함( 28% )

Y=43-(215/X)

다른 소득은 세율을 적용함( 35% )

금 채굴업에서 발생한 총수입 중 금 채굴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 비율X =

부과 세율Y =

임시 세액 납부 제도(Provisional tax payment)

완납적 개념이 아닌 예납적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예납과 유사함-

- 법인은 일반적으로 회에 나눠서 납부하며 법인 선택에 의하여 회2 , 3

납부가능함

회 납부방식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월이 되는 날과 그 다음- 2 : 6

사업연도 월이 되는 날6

회 납부방식 만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회 임시- 3 : R2 3

세액 납부가 가능하며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월이 되는 날과 해당, 6 년

말일 그 다음 사업연도 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미이행시에는, 6 .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됨 제도(topping-up )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율의 원천징수- 10% 20)

비거주자가 남아공 국내 고정사업장 를 통한- (permanent establishment)

경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없음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는 세율의 원천징수- 12% 21)

우리나라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율- 22)

20) 년 이전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으나 년 이후부터 원천2009 2009
징수함

21)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경우 감액 또는 면제됨

22) 자료원 :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2009. Deloitte



세제 및 세정동향

40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협약 국가 배당 이자 로열티

Korea 5/15 10 10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일이내 신고서 제출- 60

기타

- 광산업을 운영하는 납세의무자는 채굴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광산업을 운영하는 납세의.

무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채굴기간동안에 원상복구충당금을 설정해야

하고 충당금 설정액은 비용으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4.

과세대상

재화와 서비스 제공 및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봉급 임금 취미생활 또는 개인적인 여가생활 일시적인 판매 면세, , , ,

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

년 동안의 매출영세율 포함이- 1 ( ) R1,000,00023)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매출이 인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 R50,000 R1,000,000 24)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일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21

23) 금액 년 기준2009 ,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2009. Deloitte.

24) 년 월 일부터 적용2010 3 1



세제 및 세정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41

세율

표준세율 및 영세율- 14%

전단계세액공제제도 채택-

-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와 가VAT number tax invoice

있어야 하며 반드시 년간 모, 5 든 와 거래내역을 보관하여야 함tax invoice

표준세율 적용 예14%

- 토지 및 건물 건설업자가 구매하는 상업용 거주용 자산 건설 재료( , ,

나대지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재식료품 및 잡화 식품 식량 담배 약 등- ( , , , , )

내구소모품자동차 텔레비전 등- ( , )

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전기 수도 쓰레기제거 등- ( , , )市

편의시설 접객업 여행업 유흥업에서 공급하는 용역- , , ,

고정자산가구 기계류 등- ( , )

상품의 운반 및 해외 수송업-

전화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기타 통신서비스- , ,

상품 및 상업 자산의 렌탈-

차량 수리 용역 윤활류 및 예비부품- , ,

영세율 대상

승객과 재화의 국제이동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료 관련 서비스-

재화의 수출-

등록된 사업자 에 대한 판매- (vendor)

생활 필수 식품 및 식량우유 쌀 달걀 등- ( , , )

원유 및 몇몇 휘발류 디젤 상품- ,

사업의 양도-

농업 목축업으로 사용되는 상품비료 씨앗종자 동물치료제 등- , ( , ( ), )



세제 및 세정동향

42 •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수리 목적으로 유입되는 상품-

수출품-

해외운송업-

해외에서 공급되는 용역-

해외 자산에 공급되는 용역-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

부가세 면세

금융서비스 생명보험 및 신탁이자 의료- (ex. , · 연금기금이자 등)

비영리단체에서 공급하는 기부되는 상품 및 서비스-

거주목적 편의시설 공급전세 및 전전세- ( )

여객운송업택시 버스 기차 등- ( , , )

승인된 교육시설에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탁아소유아방 및 방과후 교실- ( ( ) )

자본이득세5. (Capital Gain Tax(CGT))

자본이익세는 자산 처분시 자산의 처분가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처분이익과 유사한 개념임)

자산의 처분은 매매 증여 교환 사망 이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 ,

자본이익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른 소득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기본 세율

- 개인인 경우 순자본이익에서 매년 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R12,000

의 세율을 적용함25%

- 법인인 경우 순자본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세율을29%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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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세율(Effective rate of tax)

일반 세율 대신 연간 기본공제액이월된 순자본손실을 포함함을 차감- ( )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자본이익에 일반세율보다 낮은 유효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개인 기본세율- : 40% × 25%( ) = 10%

법인 기본세율- : 50% × 28%( ) = 14%

순자본손실 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순자본이익에서 차감(Capital losses)

하거나 이월하여 순자본이익에서 공제가능함

적용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자본이익세 적용을 배제함-

개인의 경우 처분한 자산의 처분이익이 이하. R1,500,000

사업용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5)

퇴직으로 인한 수혜품.

당초 보험 계약자로서 장기 보험 정책에 의해 받는 보험금.

사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까지 배제됨. R120,000

비거주자의 자본이익세

남아공내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과 관련된 이익 권리- ,

- 회사 자산 중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 지분의 이상을80% 20%

직 간접적으로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 권리,

회사 자산 중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에 대한 기득권- 80%

25) 자동차 가구 장식용 보석류 주거용 이동 차량 등 대부분의 개인이 보유하고 있, , , (caravans)
은 것은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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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6. (Excise Duty)

특소세는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부과

종량세 담배 술: ,

종가세 화장품 텔레비전 오디오 장비 자동차: , , ,

감면제도 수출시 농업 임업 및 일부 생산활동의 경우 가능: , ,

상속세7. (Estate Duty)

유산은 화재보험 연금 등을 포함하며 사망자의 모든 재산 국내외 을, ( )

의미함

비거주가가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만 과세대상으로 함

의 세율이 적용20%

비실명증권세8. (Uncertificated Securities Tax)

년 월 일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증권에 대한 발행과 교환에 대하여2008 7 1

거래금액의 비율로 부과0.25%

년도에 제정되었던 비실명증권세는 년 증권 이전세1998 2007 (The Securities

에 의해 대체Transfer A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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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부담금9. (Skill Development Levy(SDL))

교육 및 훈련 기금을 위한 강제적인 형태의 추가 부담금으로 임금의 를1%

납부하여야 함

년 월 일까지 연 임금지불액이 초과하는 고용주만 납부2005 7 31 R250,000

하였으나 년 월 일부터는 로 상향 조정됨, 2005 8 1 R500,000

퇴직기금세10. (Retirement Funds Tax(RFT))

퇴직기금으로부터 받는 해외배당소득 임대소득 총이자 등에 부과됨, ,

로열티11. (Mineral and PetroleumResource Royalties)

자원석유광물로열티는 엄격하게 세금은 아니며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

개발에 따른 영구적 자원고갈 에(permanent loss of non-renewable commodities)

대한 보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음

자원석유광물로열티는 채굴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지급되거나

광산 관련 지자체에 교부금 성격으로 지급됨

로열티26)

26) 한국광물자원공사 KO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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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종류 로열티

귀금속과 우라늄 또는Y=15-9/X Y=15-12/X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Y=10-12/X

기초금속 생산액의 10%

로열티 비율Y :

매출액 중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X :

사유지에서 개발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없으나 광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는 로열티를 기초로 하여 협의 후 결정함

기타12.

남아공 국세청은 최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로 세분화된

세액 산출 구조를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세청,

조직도 업종별로 세분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남아공 시장 진출시

관련 분야 세법 개정여부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각종 신고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신고만 허용하고 있음e-filing

-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홈택스 와 같은 시스템으로 년e-filing (hometax) 2003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년도 년간 개인소득세 만 세무대리인, 2009 1 (270 ),

및 사업자 만 를 통해 천만 건 이상의 신고서가 을 통해(750 ) 1 e-filing

접수됨

- 현재 우리나라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수동신고분에 대해

서도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남아공의 경우 일체 수동신고서를 접수,

하지 않으므로 진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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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세무서 및 세관 운영 현황

주( )州 세무서
개수

세무서명
세관개수

항구 공항
국경
지역

Eastern Cape 4

East London Revenue
Mthathe Revenue
Port Elizabeth Revenue
Uitenhage Revenue

3 1 1

Free State 3
Bloemfortein
Kroonstad
Welkom

1 1 4

Ganteng 15

Alberton
Benoni
Boksburg
Germiston
Johannesburg
Krugersdorp
Nigel
Pretoria-Ashley Gardens
Pretoria CBD
Randburg
Randfontein
Roodepoort
Soweto
Springs
Vereeniging

4 2

KwaZulu-Natal 6

Durban
MtEdgecombe
Pietormaritzburg
Pinetown
Richards Bay
Umlazi

3

Limpopo 4

Giyani
Lebowakgomo
Polokwane
Sibasa

1 1

Mpumalanga 3
Nelspruit
Standerton
Whtbank

1 6

North-West 3
Klerksdorp
Mmabatho
Rustenburg

1 1 3

Northern Cape 1 Kimberley 2 2

Western Cape 6

Paarl Revenue
Beanfort West Revenue
Bellville Revenue
Capetown
Revenue
George Revenue
Worcester Revenue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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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 ․남조세협약

[1996.01.07]

년 월 일 서명1995 7 7

년 월 일 발효1996 1 7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관계의 촉진과,

강화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조 적용범위1 [1996.01.07]【 】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 조 대상조세2 [1996.01.07]【 】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1.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소득세(1)

법인세(2)

농어촌개발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3) ( " " )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

보통세(1)

비거주자 주주세(2)

제 차기업세 이하 남아공의 조세 라 한다(3) 2 ( " " )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

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

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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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일반적 정의3 [1996.01.07]【 】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1. ,

가. 한국 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 "

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남아공 이라 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 " " ,

되는 경우 남아공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공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및 대륙붕을 포함

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 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 " "

남아공을 말한다.

라. 조세 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남아공의 조세를 말한다" " .

마. 인 이라 함은 개회사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인정되는 기타인의" " .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 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

단체로 취급되는 회사 또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 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 " " " "

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 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 .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1)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2)

받은 법인 조합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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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국제운수 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

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 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 .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1) ,

남아공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2) ,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그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조 거주자4 [1996.01.07]【 】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 " .

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 .

소재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남아공.

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기타의 인을 말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2. 1 ,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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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

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

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

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1 ,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조 고정사업장5 [1996.01.07]【 】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1. " "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2. " " .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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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 .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 12

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

시설의 사용

나 기없 소유 소우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

위한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호 내지 마 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 " " "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5. 1 2 , 6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

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 ,

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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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  . ,

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7.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조 부동산소득6 [1996.01.07]【 】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

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3. 1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4. 1 3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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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사업이윤7 [1996.01.07]【 】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1. ,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2. 3 ,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3. ,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4.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

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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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해운 및 항공운수8 [1996.01.07]【 】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1.

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2. ,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 콘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그러한 임대. ,

또는 사용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 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1

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조 특수관계기업9 [1996.01.07]【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1. .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

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

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 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렇게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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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

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

약국이 당해 조정을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 조 배당10 [1996.01.07]【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자본의 최소한 퍼센트를. 25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퍼센트( )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15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 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1 2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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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 ,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14 .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

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조 이자11 [1996.01.07]【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2. ,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0 .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3. 2 ,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

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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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 가 호의 목적상 정부 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4. 3 " " " " .

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 ,

나 양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다 자본 중 최소한 퍼센트 이상이 어느 체약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80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

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이 조에서 이자 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5. " "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1 2 ,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도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조 또는 제 조의. , , 7 14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7. , ,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의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 ,

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간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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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조 사용료12 [1996.01.07]【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0 .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문학 예술 학술작품 영화필름" " (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1 2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조. , 7

또는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4 .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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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체,

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

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조 양도소득13 [1996.01.07]【 】

1. 제 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6

거주자가 없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 항 제 항 및 제 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1 , 2 3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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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독립적 인적 용역14 [1996.01.07]【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

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

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월 기간중 총 일을12 183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또는" "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 조 종속적 인적용역15 [1996.01.07]【 】

1. 제 조제 조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에 관련16 18 19 21 ,

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 ,

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1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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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월 기간중. 12

총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183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조 이사의 보수16 [1996.01.07]【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자격

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조 예능인 및 체육인17 [1996.01.07]【 】

1.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7 , 14 15 ,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7 , 14 15 ,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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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 항 및 제 항에1 2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교류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 조 연금 및 보험연금18 [1996.01.07]【 】

1.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19 2 ,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보험연금 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완전한" "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 조 정부용역19 [1996.01.07]【 】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

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1) ,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2)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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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5 , 16 18 .

4.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1 2 , , ,

무역진흥공사 남아공중앙은행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조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20 [1996.01.07]【 】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이거나 그렇게 체재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로

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제 조 교수 및 연구자21 [1996.01.07]【 】

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2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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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 제 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1 ,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기타소득22 [1996.01.07]【 】

1. 이 협약의 전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2. 제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1 ,

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조 제 항에6 2

규정된 부동산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에는 경우에 따라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7 14 .

제 조 이중과세의 회피23 [1996.01.07]【 】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

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남아공) ,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남아공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남아공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 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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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아공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 ,

소득에 대하여 남아공의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남아공의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납부할 총 남아공조세에서 당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조 무차별24 [1996.01.07]【 】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은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1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

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1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9 1 11 8 12 6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

으로 공제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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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으로 인하여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서 조세 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한다6. " " .

제 조 상호합의절차25 [1996.01.07]【 】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 조 제 항에24 1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3 .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

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활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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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정보교환26 [1996.01.07]【 】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

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 )

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1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제 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27 [1996.01.07]【 】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저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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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발효28 [1996.01.07]【 】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약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째 또는 날에 발효한다30 .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2.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월 일부터1 1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월. , 1

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1

제 조 종료29 [1996.01.07]【 】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

이후 년째 되는 어느 연도의 월 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5 6 30

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2.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월 일부터1 1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월, 1

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1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부를 작성1995 7 7 2

하였다.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법 등을 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2010 .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행 정 사 무 관 장일현

세 무 조 사 관 정규명

서울청 : 세 무 조 사 관 박지상 (02-2076-5028)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 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97-1423) .☎

인쇄 ․제작 : 주( )아트팰리스 T. (02)2277-1088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badiMT-CondensedLight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dobeArabic-Bold
    /AdobeArabic-BoldItalic
    /AdobeArabic-Italic
    /AdobeArabic-Regular
    /AdobeFangsongStd-Regular
    /AdobeFanHeitiStd-Bold
    /AdobeGothicStd-Bold
    /AdobeHebrew-Bold
    /AdobeHebrew-BoldItalic
    /AdobeHebrew-Italic
    /AdobeHebrew-Regular
    /AdobeHeitiStd-Regular
    /AdobeKaitiStd-Regular
    /AdobeMingStd-Light
    /AdobeMyungjoStd-Medium
    /AdobeSongStd-Light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hn2006-B
    /ahn2006-L
    /ahn2006-M
    /Albertus-Bold
    /Albertus-ExtraBold
    /Albertus-Medium
    /AlbertusMedium-Italic
    /AlbertusMT
    /AlbertusMT-Italic
    /AlbertusMT-Light
    /Aldine721BT-Roman
    /Algerian
    /AllegroBT-Regular
    /AmerTypewriterITCbyBT-Medium
    /AmiR-HM
    /ArakawaPlan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erBodoniBT-BoldCondensed
    /Bauhaus93
    /BauhausITCbyBT-Bold
    /BauhausITCbyBT-Heavy
    /BauhausITCbyBT-Light
    /BauhausITCbyBT-Medium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nguiatITCbyBT-Bold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ernhardFashionBT-Regular
    /BernhardModernBT-Bold
    /BernhardModernBT-BoldItalic
    /Billo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emenBT-Bold
    /BritannicBold
    /Broadway
    /BrodyD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astleT-Bold
    /CastleT-Book
    /CastleT-Ligh
    /CastleT-Ultr
    /Centaur
    /Century
    /Century731BT-BoldA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OldstyleBT-Roman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arlesworthBold
    /CharterBT-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larendonBT-RomanCondensed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BT-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urierHP
    /CourierHP-Bold
    /CourierHP-BoldItalic
    /CourierHP-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rayon
    /CurlzMT
    /DauphinPlain
    /DFKGothic-Bd-WIN-KSC-H
    /DFKMincho-Bd-WIN-KSC-H
    /Dinbol
    /Dinlig
    /Dinmed
    /Dotum
    /DotumChe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ngunSB
    /Dutch801BT-Bold
    /Dutch801BT-BoldItalic
    /Dutch801BT-ExtraBold
    /Dutch801BT-ExtraBoldItalic
    /Dutch801BT-Italic
    /Dutch801BT-ItalicHeadline
    /Dutch801BT-Roman
    /Dutch801BT-RomanHeadline
    /Dutch801BT-SemiBold
    /Dutch801BT-SemiBoldItalic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lish111VivaceB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xpoM-HM
    /FarEast
    /FBSolme01
    /FBSolme02
    /FBSolme03
    /FelixTitlingMT
    /FlamencoInlD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D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uturaBlackBT-Regular
    /FuturaBT-Bold
    /FuturaBT-BoldCondense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ExtraBlackCondensed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ZBSJW--GB1-0
    /FZCCHFW--GB1-0
    /FZCCHJW--GB1-0
    /FZCQFW--GB1-0
    /FZCQJW--GB1-0
    /FZCSFW--GB1-0
    /FZCSJW--GB1-0
    /FZCYFW--GB1-0
    /FZDBSFW--GB1-0
    /FZDBSJW--GB1-0
    /FZDHTJW--GB1-0
    /FZFSFW--GB1-0
    /FZFSJW--GB1-0
    /FZH4FW--GB1-0
    /FZHLFW--GB1-0
    /FZHLJW--GB1-0
    /FZHPFW--GB1-0
    /FZHPJW--GB1-0
    /FZHTFW--GB1-0
    /FZHTJW--GB1-0
    /FZKANGFW--GB1-0
    /FZKTFW--GB1-0
    /FZKTJW--GB1-0
    /FZL2FW--GB1-0
    /FZL2JW--GB1-0
    /FZLBFW--GB1-0
    /FZLBJW--GB1-0
    /FZLSJW--GB1-0
    /FZMHJW--GB1-0
    /FZNBSJW--GB1-0
    /FZNSTFW--GB1-0
    /FZPHFW--GB1-0
    /FZPHTFW--GB1-0
    /FZPHTJW--GB1-0
    /FZPWFW--GB1-0
    /FZPWJW--GB1-0
    /FZS3JW--GB1-0
    /FZSEFW--GB1-0
    /FZSEJW--GB1-0
    /FZSHJW--GB1-0
    /FZSJSFW--GB1-0
    /FZSJSJW--GB1-0
    /FZSSFW--GB1-0
    /FZSSJW--GB1-0
    /FZSTFW--GB1-0
    /FZSYFW--GB1-0
    /FZSYJW--GB1-0
    /FZSY--SURROGATE-0
    /FZSZFW--GB1-0
    /FZWBJW--GB1-0
    /FZXBSFW--GB1-0
    /FZXBSJW--GB1-0
    /FZXDXJW--GB1-0
    /FZXH1FW--GB1-0
    /FZXH1JW--GB1-0
    /FZXKFW--GB1-0
    /FZXLFW--GB1-0
    /FZXQFW--GB1-0
    /FZXQJW--GB1-0
    /FZXSHFW--GB1-0
    /FZXSHJW--GB1-0
    /FZXSSFW--GB1-0
    /FZXXLFW--GB1-0
    /FZY1FW--GB1-0
    /FZY1JW--GB1-0
    /FZY3FW--GB1-0
    /FZY3JW--GB1-0
    /FZY4FW--GB1-0
    /FZY4JW--GB1-0
    /FZYTFW--GB1-0
    /FZYTJW--GB1-0
    /FZYXFW--GB1-0
    /FZZDXFW--GB1-0
    /FZZDXJW--GB1-0
    /FZZHYFW--GB1-0
    /FZZHYJW--GB1-0
    /FZZKFW--GB1-0
    /FZZQFW--GB1-0
    /FZZQJW--GB1-0
    /FZZYFW--GB1-0
    /FZZYJW--GB1-0
    /Gaeul
    /GallaudetRegular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eometric231BT-RomanC
    /Geometric415BT-BlackA
    /Geometric415BT-BlackItalicA
    /Geometric415BT-LiteA
    /Geometric415BT-LiteItalicA
    /Geometric415BT-MediumA
    /Geometric415BT-MediumItalicA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F_BroadHips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ic720BT-RomanB
    /Gothic725BT-BoldA
    /GoudyHandtooledBT-Regular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BoldItalic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ansITCbyBT-BlackItalic
    /GoudySansITCbyBT-Light
    /GoudyStout
    /GraphicChe
    /GTB
    /GTL
    /GTM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gttB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supE
    /H2supL
    /H2wulE
    /H2wulL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eadG
    /HeadlineR-HM
    /HeadR
    /HelvCondensed-Normal
    /Helvetica
    /Helvetica-Bold
    /HelveticaInseratLTStd-Roman
    /HelveticaLight
    /HelveticaLTStd-Bold
    /HelveticaLTStd-Light
    /HelveticaLTStd-LightObl
    /HelveticaLTStd-Roman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iraganaRegular
    /HiTelche
    /HoboStd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Condense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ExtraBold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Light
    /Humanist521BT-LightItalic
    /Humanist521BT-Roman
    /Humanist521BT-RomanCondensed
    /Humanist521BT-UltraBold
    /Humanist521BT-XtraBoldCondensed
    /Humanist531BT-BlackA
    /Humanist531BT-BoldA
    /Humanist531BT-RomanA
    /Humanist531BT-UltraBlackA
    /HYbdaL
    /HYbdaM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dnkB
    /HYdnk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anB
    /HYkanM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Bold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namB
    /HYnamL
    /HYnamM
    /HYPillGi-Light
    /HYPMokPan-Bold
    /HYPMokPan-Light
    /HYporM
    /HYPost-Bold
    /HYRGoThic-Bold
    /HYRGoThic-Medium
    /HYsanB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upB
    /HYsupM
    /HYSymbolB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brB
    /HYwulB
    /HYwulM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erialBT-Roman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ISOCP2
    /Japan
    /Japanese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Ultra
    /KachbalL
    /KangSan
    /Kartika
    /KeystrokeNormal
    /KeystrokesMT
    /Khan
    /KinoMT
    /KozGoPr6N-Bold
    /KozGoPr6N-ExtraLight
    /KozGoPr6N-Heavy
    /KozGoPr6N-Light
    /KozGoPr6N-Medium
    /KozGoPr6N-Regular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6N-Bold
    /KozMinPr6N-ExtraLight
    /KozMinPr6N-Heavy
    /KozMinPr6N-Light
    /KozMinPr6N-Medium
    /KozMinPr6N-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unstlerschreibschD-Bold
    /KunstlerScript
    /KyunKo
    /KyunMyung
    /LasVegasD
    /Latha
    /LatinWidD
    /LatinWide
    /LcdD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bertyD
    /Lithograph-Bold
    /LithographLight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ove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cTyp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ngal-Regular
    /MatisseITC-Regular
    /MaturaMTScriptCapitals
    /MDAlong
    /MDArt
    /MDEasop
    /Mdesb
    /MDGaesung
    /MDSol
    /MesquiteStd
    /MetaPlusNormal-CapsItalic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JB
    /MJL
    /MJM
    /Mla
    /Mlan
    /MMchonL
    /MMchonM
    /Modern-Regular
    /MoeumTR-HM
    /MogfilB
    /MogfilL
    /MogfilM
    /MonotypeCorsiva
    /MS-Gothic
    /MSHei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Song
    /MS-UIGothic
    /MVBoli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salization
    /NemoB
    /NemoL
    /NemoM
    /NemoXB
    /NewGulim
    /News706BT-RomanC
    /NewsGothicMT
    /NewsGothicMT-Bold
    /NewsGothicMT-Italic
    /NHj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imbusRomDGR-Regu
    /NormandeBT-Italic
    /NormandeBT-Roman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Nuggim
    /OCRAbyBT-Regular
    /OCRAExtended
    /OCRAStd
    /OCRB10PitchBT-Regular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OzHandicraftBT-Roman
    /Pado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ilgi1
    /Pilgi2
    /PioneerITC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opticsOne
    /PopticsOneExtras
    /PopticsThree
    /PopticsThreeExtras
    /PostCrypt
    /PosterBodoniBT-Roman
    /PresidentPlain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QDotum
    /QGulim
    /QGungsuh
    /Raavi
    /RageItalic
    /RageItalicLetPlain
    /Ravie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manticBold
    /RosewoodStd-Regular
    /RubberStampLetPlain
    /SachunM
    /San02B
    /San02L
    /San02M
    /San60B
    /San60L
    /San60M
    /San60R
    /San60SB
    /SanBgB
    /SanBgL
    /SanBgM
    /SanBiB
    /SanBiL
    /SanBiM
    /SanBkB
    /SanBkL
    /SanBkM
    /SanBkX
    /SanBoB
    /SanBoL
    /SanBoM
    /SanBrB
    /SanBrM
    /SanBsB
    /SanBsL
    /SanBsU
    /SanCnB
    /SanCnL
    /SanCnM
    /SanCrB
    /SanCrK
    /SanCrL
    /SanDaB
    /SanDaL
    /SanDaM
    /SandArB
    /SandArL
    /SandArM
    /SandArXB
    /SandAtB
    /SandAtL
    /SandAtM
    /SandAtXB
    /SanDaU
    /SandEgB
    /SanDfB
    /SanDfS
    /SanDfT
    /SandJg
    /SandKg
    /SandKm
    /SandMtB
    /SandMtL
    /SandMtM
    /SandSaB
    /SandSaL
    /SandSaM
    /SanDsL
    /SandSm
    /SanDsM
    /SandSpB
    /SandSpL
    /SandSpM
    /SandTg
    /SandTm
    /SanDungunB
    /SanDungunL
    /SanDungunM
    /SanDungunR
    /SanDungunSB
    /SanEgL
    /SanEgM
    /SanGw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IgX
    /SanJhR
    /SanJs
    /SanKbB
    /SanKbL
    /SanKbM
    /SanKsB
    /SanKsL
    /SanKsM
    /SanMcB
    /SanMcL
    /SanMcU
    /SanMrB
    /SanMrJ
    /SanMrL
    /SanMrM
    /SanMsB
    /SanMsL
    /SanMsM
    /SanMuB
    /SanMuL
    /SanMuM
    /SanNsB
    /SanNsL
    /SanNsM
    /SanOy
    /SanPkB
    /SanPkL
    /SanPkM
    /SanPuB
    /SanPuW
    /SanSfB
    /SanSfL
    /SanSfU
    /SanSg
    /SanSk
    /SanSrB
    /SanSrL
    /SanSrM
    /SanStB
    /SanStL
    /SanStM
    /SanSwB
    /SanSwL
    /SanSwM
    /SanWi
    /SanYb
    /SanYs
    /ScriptM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Gulim
    /Seko
    /SeM
    /SeoulNamsanEB
    /SerifaBT-Bold
    /SerifaB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rpentineD-BoldItal
    /SeUtum
    /Sevenet7
    /SHeadG
    /SHeadR
    /ShotgunBT-Regular
    /ShowcardGothic-Reg
    /Shruti
    /SimHei
    /SimSun
    /SimSun-PUA
    /SinBatangChe
    /SinGraphic
    /SinMun
    /SJBrown9
    /SketchB
    /SketchL
    /SketchM
    /Slider
    /SlipstreamLetPlain
    /SloganD
    /SnapITC-Regular
    /SnowCapBT-Regular
    /Snowdrift
    /Sol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oya_non8
    /soya_ttul9
    /Staccato222BT-Regular
    /StarsStripes
    /Stencil
    /StencilBT-Regular
    /StencilStd
    /StopD
    /SunM
    /Superglue
    /Swiss721BT-Black
    /Swiss721BT-BlackCondensed
    /Swiss721BT-BlackExtended
    /Swiss721BT-LightExtended
    /Swiss721BT-LightItalic
    /Swiss911BT-ExtraCompressed
    /Sylfaen
    /SymbolMT
    /SymbolProportionalBT-Regular
    /TaeGP
    /TaeGulim
    /TaeKo
    /TaeM
    /TaeUtum
    /Tahoma
    /Tahoma-Bold
    /TalkBalloons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eXplusEF
    /TeXplusEF-Bold
    /TeXplusEM
    /TeXplusEM-BoldItalic
    /TeXplusEM-Italic
    /TeXplusEX
    /TeXplusMI
    /TeXplusMI-Bold
    /TeXplusRM
    /TeXplusRM-Bold
    /TeXplusRM-BoldItalic
    /TeXplusRM-Italic
    /TeXplusSA
    /TeXplusSB
    /TeXplusSY
    /TeXplusSY-Bold
    /TeXplusTE
    /Timeless-Normal
    /Times-Bold
    /Times-BoldItalic
    /TimeScrD-Bold
    /Times-Italic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imes-Roman
    /ToodamB
    /ToodamL
    /ToodamM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ansitional511BT-Roman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STbigb
    /TSTbrdb
    /TSTbrdr
    /TSTbrnr
    /TSTbrwr
    /TSTclub
    /TSTdenr
    /TSTgkdd
    /TSTgkod
    /TSTgktd
    /TSTgrph
    /TSThddb
    /TSThddr
    /TSThdtb
    /TSThdtr
    /TSThgtb
    /TSThlml
    /TSThpbd
    /TSThprg
    /TSTjhpb
    /TSTjhpr
    /TSTjkob
    /TSTjkor
    /TSTjktb
    /TSTjktr
    /TSTjkvb
    /TSTjkvr
    /TSTkjbd
    /TSTkjrg
    /TSTmbwb
    /TSTmbwr
    /TSTmdmb
    /TSTmgor
    /TSTmgtr
    /TSTmmdb
    /TSTmmdr
    /TSTmmob
    /TSTmmor
    /TSTmmtb
    /TSTmmtr
    /TSTnamb
    /TSTnamr
    /TSTohrg
    /TSTotmb
    /TSTotml
    /TSTpena
    /TSTPenb
    /TSTsdrb
    /TSTsdrr
    /TSTsenr
    /TSTshdd
    /TSTshtd
    /TSTsjbd
    /TSTsjrg
    /TSTsmdb
    /TSTsmgb
    /TSTsrbd
    /TSTsrgb
    /TSTsrgr
    /TSTsrob
    /TSTsror
    /TSTsrrg
    /TSTsunm
    /TSTtypb
    /TSTtypl
    /TSTyptd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ewriteB
    /TypewriteL
    /TypewriteM
    /TypoUprightBT-Regular
    /UmbraBT-Regular
    /UniversLT-Black
    /UniversLT-Bold
    /UniversLT-BoldExt
    /UniversLT-CondensedBold
    /Uri
    /Utum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rginRegular
    /Vivaldii
    /VladimirScript
    /Vrinda
    /WalkwayBold
    /Webdings
    /Westminster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YDI2002
    /YDIBirdB
    /YDIBirdM
    /YDIBlueM
    /YDIChbinM
    /YDIChungL
    /YDICMjoM
    /YDICstreB
    /YDICstreL
    /YDIGurmL
    /YDIGurmM
    /YDIHSalB
    /YDIMokM
    /YDIWindM-KSCpc-EUC-H
    /YDIWriSin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GO350
    /YDIYGO360
    /YDIYMjO220
    /YDIYMjO230
    /YDIYMjO240
    /YDIYMjO320
    /YDIYMjO330
    /YDIYMjO340
    /YDIYMjO350
    /YDIYuroB
    /YDIYuroL
    /YDIYuroM
    /YearbookOutline
    /YetR-HM
    /YonseiB
    /YonseiL
    /YoungStar
    /ZapfCalligraphic801BT-BoldItal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urichBT-Black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Bold
    /ZurichBT-BoldExtended
    /ZurichBT-RomanExtended
    /ZurichBT-UltraBlackExtended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